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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형서비스(Video on Demand) 고 규제에 한 연구

A Study on Regulation of Video on Demand Advertisements

조 대 근1 김 기 연2*

Dae-keun Cho Ki-youn Kim

요    약

본 연구는 최근 시장규모가 격히 커지고 있는 주문형서비스(Video on Demand) 고의 심의 규제를 한 입법 공백의 문제 을 
지 하고, 이를 한 해결방안으로 통합방송법(안) 내 유사방송서비스 정의  규제를 한 법  근거를 마련하되 공동규제
(Co-Regulation) 방식 채택을 제언하고 있다. 유료방송 랫폼 사업자들은 VoD 시청 규모 증가를 발 으로 VoD 고를 수익모델로 
삼아 제공 에 있는데 실시간방송 고가 엄격한 심의 규제를 받는 반면, VoD 고는 그 지 못하다. 그 이유는 방송법을 비롯한 
국내 법령에서는 VoD  VoD 고 심의 규제를 한 법  근거가 부재하고, 고 내용에 한 규제는 사업자간 자율규제체계에 의
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 심의 자율규제체계 하에서는 이용자(특히 어린이, 청소년과 같은 소수계층) 보호에 한계가 있고, 사
업자가 고주 향력에 취약하며, 규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한계 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VoD 고의 내용 규제 
방향을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 다. 첫째, 국, 캐나다, 유럽연합(EU), 아일랜드와 같은 해외 주요국의 VoD 고 규제 사례조사를 
수행하 다. 각 국은 VoD  VoD 고에 한 법  근거를 방송법 내지 그에 생된 법령을 통해 확보하고 있었으며, 방송통신규제
기  심으로 심의규제를 하되 공동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둘째, VoD 고 규제의 목 과 역 측면에서 검토하 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VoD 고 규제의 목 은 이용자 보호이어야 하며, 그 역은 내용심의로 제언하고 있다. 셋째, VoD 고규제를 입
법론 차원에서 검토하 다. 법  근거는 일반법인 통합방송법(안)에 마련하되, 공동규제 방식 채택을 권고하 다. 개별법보다는 일반
법을 권고한 이유는 VoD 서비스는 유사방송의 특성을 가지며 VoD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유료방송사업자라는 지  측면에서 통합방
송법(안)에서 수용하는 것이 합리 이라는 , 규제기 의 문성 측면에서 실시간 방송 고를 심의하는 기 이 감독기능  지침 
제·개정 승인권을 보유하는 것이 일 성이 있다는 에 근거한다. 본 연구가 제안한 VoD 고에 한 내용 심의 규제가 가능해진다
면 고 심의의 사각지 던 VoD 고 심의를 통해 이용자보호에 보다 충실할 수 있을 것이고, 자율규제체계가 가진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취약성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할 수 있다. 

☞ 주제어 : 주문형서비스, 고 규제, 방송법, 공동규제, 자율규제

ABSTRACT

This study points out the problems of absence of the legislation for standard regulation on Video on Demand(VoD) advertisement 

which grows so fast lately, for this it recommends making legal references, which have the definition of non-linear broadcasting & VoD 

advertisement and VoD advertisement standard regulation in the merged Broadcasting Act, and adopting co-regulation system. Pay 

TV operators providing VoD service have the opportunities to make money as subscribers uses it increasingly. In case of linear service, 

the Broadcasting Act regulates the advertisement strictly, but not the VoD ads. The reason why is that Korean legislation including the 

Broadcasting Act does not have legal reference to regulate it, instead of that, it rely on the self-regulation system which is operated 

by pay-tv players who provide the VoD ads. So, there is the limitation to protect the minors such as children and youth from the 

harmful VoD ads, to be invulnerable for advertisers to influence to advertising agents, and to ensure the regulatory effectiveness under 

player-centric self-regulatory regime. In this context, this study analyses the how to regulate VoD ads standard with a three-pronged 

approach. First, it analyses the VoD ads regulation system in overseas countries, UK, Canada, EU and Ireland. Each country has the 

legal reference to regulate it in the Broadcasting Act or lower statures and adopts the co-regulatory regime the NRA and the 3rd entity 

operate together. Second, it reviews the objectives and scope of VoD ads standard. This study recommends that the objective of it 

is users protection and the scope of it is standard regulation not commercial practice. Third, this study researches how to legislate for 

regulation of VoD ads standard. Considering VoD service’s characteristics(non-linear service) and legal position of Ads agency(i.e. pay 

tv operators), it suggest that legal reference will be in the integrated Broadcasting bill, which is the general law, not individual. If it 

is available to regulate VoD ads standard with co-regulatory regime, it expects the enhancement of user protection from the harmful 

VoD ads and make up sustainability of the pay-tv players’ self-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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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터넷이 유료방송 매체가 되면고 과거 통 인 매체

로 제공하던 유료방송 시장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인터

넷멀티미디어방송(이하 IPTV)의 경우, 나 HFC(hybrid 

fiber coax) 망을 이용하는 기존 방송매체와 달리 송하

는 콘텐츠 선택이 거의 무한에 가까워졌다. 방송 랫폼을 

운용하는 주체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ystem operator, 이

하 SO)나 성방송사업자가 아닌 통신사업자가 되었다. 

무엇보다 인터넷 매체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콘텐츠 

선택의 주도권을 이용자에게 넘겨  주문형서비스

(Video-on-Demand, 이하 VoD 는 VoD 서비스)의 보편화

를 들 수 있다. 시청자들이 방송 랫폼에서 편성한 로

그램을 수동 으로 시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

이 원하는 콘텐츠를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단말기를 이

용해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은 과거 통 인 매체에

서 볼 수 없었던 변화라 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보

도 자료에 따르면 [1], 작년 말 기  IPTV 가입자 수는 약 

1.1천만 명으로 시청자들은 이제 VoD 서비스도 극 으

로 이용하고 있다. VoD 시청률이 증가하면서 사업자들이 

VoD 서비스를 활용한 다양한 수익모델 개발에 집 하게 

되면서 특히 VoD 시청 후로 송출하는 VoD 고서비스 

분야가 주목받고 있다.

이처럼 VoD 시청  그에 수반되는 고가 증가함에 

따라 산업 규모도 커지는 정 인 효과도 있지만, 반면

에 기존 실시간 방송 고 규제와 달리 VoD 고 규제를 

한 제도  근거나 체계가 없거나 매우 허술하다는 

이 드러나면서 이에 한 정책  응의 필요성이 두

되고 있다. 컨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번호 13817, 2015.1. 최민희 의원 표 발의) 발의의 제안 

이유도 VoD 고 규제의 한계성을 개선하기 함이었다. 

당시 동 법안의 제안 이유에 한 연구결과로서, 한보

건 회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수행한 IPTV 3사(SK 

Btv, KT올 tv, LG유 러스tv)제공의 VoD 주류 고 실태 

조사에서 조사 상 VoD 콘텐츠 2,340편에서 VoD 재생 

 857회(편당 0.4회)의 주류 고가 방송되었다는 것이다. 

로그램 유형별로는 연 오락(33.0%), 드라마(26.9%), 시

사교양(21.6%), 화(18.4%) 순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어

린이나 청소년들이 자주 시청하는 연 오락 로그램에

서 가장 높은 빈도의 주류 고가 송출되어 미성년자가 

음주 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추정한 바 있

다. 이 통계결과에서 주목할 것은 재 각종 법령에 의해 

어린이  청소년에 한 방송매체를 통한 주류 고가 

규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VoD 콘텐츠 후로 

송되는 주류 고는 규제 상이 아니어서 이를 시청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은 주류 고에 직  노출될 가능성이 높

다는 이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의 발의는 이러한 제도

 한계성을 개선하기 해 어린이나 청소년의 시청률이 

높은 VoD에 해 주류 고 지를 담은 법안이라고 밝히

고 있다.

그러나 통상 고내용이 주류뿐 아니라 미성년자에게 

유해하다고 분류되는 고품목은 더 많이 존재하고 있고, 

이용자에게 피해를  수 있는 상황은 보다 다양하다. 즉 

주류에 한정된 개별법 개정보다는 포 인 입법  규

제가 필요할 것이다. 물론, 국내 고규제가 일반법규에 

의한 것과 개별법규에 의한 것으로 나  수 있고, 후자에 

따라 VoD 고  주류 고를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규

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 지만 보다 근본 으로 일반법

에 의해 VoD 고 반에 한 규제 임워크 수립을 

제로 개별법에서 보다 구체 인 상황과 근방법을 고

려하여 규제하는 것이 보다 합리 인 근법일 것이다.

개별법규에 해당하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VoD 고 

 주류 고를 제한하는 법령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일반법규라고 할 수 있는 방송법과 이를 용

하고 있는 IPTV법(통합방송법 제정 시 폐지 정), 더 나

아가 소  통합방송법(안) [2]에서도 VoD 고 규제 

임워크뿐 아니라 VoD나 VoD 고에 한 법  정의도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3][4]. 방송법시행령 제13

조의3(방송채 사용사업 등록의 자본  요건 용기  

등) 제2항 제3호는 “시청자가 특정 시간  특정 방송

로그램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 로그램을 제

공하는 방송채 사용사업”이라는 개념을 통해 VoD 서비

스에 한 법  근거를 간 으로 마련하고 있다. 황

호 등(2013)은 VoD에 한 직 인 정의 부재 원인을 방

송법상 방송의 정의가 실시간 방송과 공 자 일방향 인 

개념을 갖는 ‘방송 로그램’과 ‘방송편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5]. VoD 제공사업자는 부가

통신사업자인데 할법인 기통신사업법 역시 VoD 서

비스에 한 정의가 없다. 즉 VoD 시청 에 수반되는 

VoD 고에 한 정의와 규제 임워크 모두 부재하다.

다만 방송법 일부개정안(2015.6.9)에는 주문형서비스

를 ‘비실시간 방송 로그램’으로 지칭하면서 “시청자가 

방송시기나 내용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기통신

설비를 통하여 제공되는 방송 로그램”이라고 정의한 조

항을 담고 있다. 그러나 여 히 비실시간 방송 로그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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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반되는 고는 언 하고 있지 않다. 한 방송 고 규

제의 주무기 인 방송통신 원회(이하, 방통 )의 방송

고규제 련한 정책  은 지상 와 유료방송사업자

의 실시간 방송에 맞춰져 있다. 를 들면, 방통 는 방송

고 제도개선을 한 「방송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의

결을 보도(2015.4.24)하면서 방송 고총량제 도입, 가상·

간 고 허용 등의 방송규제 완화를 본격화 하 다.  그

러나 방통 의 방송규제 완화는 지상 와 유료방송사업

자의 실시간 방송 련한 고규제 정책의 변화를 의미

하고 있고, VoD와 같은 비실시간 방송서비스에 수반되는 

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는 VoD 련 산업의 규모  향력의 증

가에도 불구하고 법제도  에서 VoD 고규제 상의 

문제 과 한계 을 살펴보고, 이를 해 해외 주요국의 

사례조사를 수행하여 VoD 고규제의 법  근거 마련을 

한 입법론  고찰  향후 바람직한 규제 방안을 탐색

하고자 한다. 제2장은 국내 VoD 고시장 황  입법 

미비 문제 을 살펴보고, 제3장은 해외 주요국의 VoD 

고 규제 사례 분석  VoD 고규제 입법론을 검토하고 

그 방향성을 제시한다.

2. 국내 VoD 고시장 황과 문제

2.1 VoD 고시장 황

2.1.1 시장성장  규모

최근 VoD 련 분석통계는 국내 방송시장에서 VoD 

성장과 더불어 확 되고 있는 VoD 고 시장의 상에 

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을 시사하고 있다. 

첫째, VoD 시청이 가능한 이용자  실제 시청 규모가 

매우 유의 이다. 2015년 기  VoD 시청이 가능한 가구

(디지털 이블, IPTV, OTS 가입가구)는 TV보유 일반가구 

(18,372,810 가구)의 73.1%에 달하는 13,435,852 가구이며, 

개인 모집단은 36,782,000명이다. 방통  조사에 따르면, 

2014.10.10.~11.9 사이 1개월간 이용자가 시청한 VoD 시

청시간은 총 96억 6,820만분(1억 6,113만 시간)이었고, 히

트 수는 3.67억으로 집계되었다. IPTV(약 79억 분) 시청시

간이 디지털 이블TV(약 17.6억 분)에 비해 약 4.5배 많

았으며, 히트 수는 6.8배(IPTV 약 3억2천만 건, 이블 

4,750만 건) 다[6].

둘째, 개인  가구의 VoD 시청 패턴이다. 방통 에서 

시행한 2015년 고정형TV VoD 로그램 시청기록 조사결

과[7]에 따르면, VoD 로그램을 시청한 시간은 가구당 

월평균 158분(일평균 5.15분), 개인당 월평균 97분(일평균 

3.15분)이었다. VoD 시청이 가능한 가구  VoD를 실제 

1분 이상 시청한 가구 비율을 의미하는 VoD 도달률은 총 

65%로 조사되었다 [8]. 

VoD 시청 추세를 보면, 최근 일주일 동안 유료방송 

로그램을 시청한 응답자 에 VoD 서비스 이용이 2013년 

14.0%, 2014년 17.3%, 2015년 15.3% 비 을 차지하 다 

[8]. 특히 IPTV 가입자의 VoD 시청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5년 IPTV의 경우, VoD 시청 비율이 26.7%로 4

명  1명꼴이다. KISDI(2015.3) 조사에 따르면 연령별 

VoD 이용 추이를 분석한 결과 18세 이상 34세 미만의 

은 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5세 이상의 연령층의 

경우 상 으로 이용자 비율이 낮지만 2011년과 2014년 

간 약 4배나 증가하며 가장 큰 변화를 보 다 [9].

(표 1) 성별, 연령, 연도별 VoD 이용자 추이(%)

(Table 1) VoD users trends (year, %)

구분 2011 2012 2013 2014 증감율

연령

18세 미만 5.23 11.05 13.46 19.57 274.19

18-24 9.40 14.18 18.97 24.28 158.30

25-34 7.22 13.92 17.47 25.48 252.91

35-54 4.78 8.23 12.88 19.98 317.99

55세 이상 2.91 7.11 10.34 14.75 406.87

성별
남 5.02 9.41 12.94 19.31 284.66

여 5.42 10.09 14.26 20.26 273.80

체 5.23 9.75 13.60 19.79 278.39

방통 가 발표한 ‘2015년 VoD 시청행태 조사’와  

‘2015년도 고정형TV VoD 로그램 시청기록 시범조사’ 

결과도 20 에서 40  사이의 은 층에서 VoD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지만, 10 와 60 의 이용률이 증가하고  

50 와 60 가 상 으로 많은 시청률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VoD 이용이 이제  연령

로 확산되고 있고, 이용자들이 차 VoD 이용에 익숙

해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40

(25.7%)가 가장 많이 시청했으며, 50 (19.8%), 30

(16.5%), 60  이상(14.3%), 10 (10.5%), 20 (10.3%) 순

으로 조사되었다. 한 2015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가 

밝힌 유료방송 VoD 서비스 이용자들의 하루 평균 이용시

간은 59분이며, 50 의 이용시간이 1시간 3분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VoD를 시청하는 단말기는 PC의 

비 이 속히 감소한 반면, TV의 비 이 늘어나고 있다. 

2011년에는 PC를 이용한 VoD 시청이 25.57% 으나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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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청시간(억분) 히트수(억 건) 평균시청시간

IPTV 79.0 3.20

26분/히트
디지털
케이블

17.6 0.48

합계 96.6 3.68

(Source: KCC 2015)

년에는 4.39%로 감소하 다. 반면에, 2011년 TV를 이용

한 VoD 시청비율이 70.32%에서 2014년 92.25%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VoD 시청 가능 가구 수와 련이 

있는데 고정 TV를 통한 VoD 시청이 확산되고 있음을 의

미한다. 

한편, VoD 고시장 규모의 공식 인 통계는 알려진 

바는 없으나, 2014년 말에 언론사에 공개된 최민희 의원

실 보도자료를 보면, VoD 로그램 제공 , 시청   

시청 후에 제공되는 고를 통해 국내 IPTV 3사와 MSO 

4사가 벌어들이는 VoD 고 수입 규모는 지난 2011년 

142억 원, 2013년 390억 원이었다[10]. 2014년 6월까지 

년 비 67%를 넘어선 것을 감안할 때, 단순 계산으로 

600억 원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상된 바 있다. KISDI의 

고주 설문조사를 근거로 볼 때, TV VoD 고를 구매한 

고주의 비 이 2014년에 50%(80개사  40개사)에서 

2015년 60%(80개사  44개사)로 증가(2015년은 구매

정 포함)하 고, TV VoD 고지출액 규모는 TV방송 고 

지출액 비 1.4% 수 으로 나타나 TV방송 고시장 

체규모 비로 환산하여 약 435억 원 수 으로 추정하

다. 즉, VoD 고시장 규모의 성장을 인정하고 있다 [11].

(표 2) 국내 이용자의 VoD 이용 황(1개월) 

(Table 2) VoD Usage in Korea(1 Month) 

2.1.2 VoD 고 성장 배경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VoD 고산업의 성장은 유료

방송가입자 수, VoD 시청 수요 증가 추세 등의 환경  

요인이 크게 작용하 다. VoD 시청자 증가에 따라 자연

스럽게 고를 노출하려는 수요가 늘어났고, 랫폼사업

자들이 수익모델화 한 결과물이 VoD 고서비스이다. 

한 VoD 고를 둘러싼 수요와 공  측면도 요한 요

인으로 꼽을 수 있다. 수요 측면은 고주 입장에서 보는 

VoD 고의 매력도이며, 공  측면은 VoD 고서비스를 

제공하는 랫폼 사업자의 상품제공 유인을 의미한다.

먼  수요 측면에서 보면 VoD 서비스는 유료방송사

업자의 가입자 수의 증가에 힘입어 타깃 고가 가능하

다. VoD 서비스 제공사업자에는 디지털 CATV 사업자, 

성방송사업자, IPTV 사업자가 해당된다. 표 3과 같이 

유료방송사별 디지털 가입자는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

는 추세이다. 가입자 수의 증가는 고주 입장에서 그만

큼 고노출의 기회가 확 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디지

털 CATV 사업자와 IPTV 사업자의 가입자는 VoD 고

를 시청할 수 있는 잠재 인 고시청자라는 에서 유

의 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상기한 VoD 시청행태를 볼 

때, 20~40 의 은 층에서 VoD 시청률이 높게 나타난다

는 은 VoD 고 노출도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고주들에게 VoD 고의 가장 큰 매력은 지상 와 같은 

실시간 방송 송출 고와 비교할 때 주목도가 높고, 보다 

정 한 타깃 고( 는 맞춤 고)가 가능하다는 이다. 

한상필 등(2013)은 IPTV의 VoD 고가 실시간 로그램 

고(지상  TV 고와 CATV 고)보다 랜드 회상률

과 재인률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남을 증명하 다 [12]. 

고의 주목도도 VoD 고가 실시간 고보다 유의미하

게 높게 나타났다. 결과 으로, 고주 입장에서는 실시

간 고 못지않게 VoD 고가 고집행비 비 보다 높

은 효과성을 기 할 수 있는 매체인 것이다. 

(표 3) 주요 유료방송사별 디지털 가입자 수(단 :천)

(Table 3) Number of Pay TV subscribers(Digital) by 

medium(unit: 000)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3

SO

(디지털)
2,675 3,377 4,186 5,169 6,150 7,130 7,252

IPTV 1,741 3,072 4,553 6,505 8,708 10.835 11,332

기타
(위성)

2,457 2,451 2,249 2,017 1,954 1,922 1,940

합계 6,874 8,900 10,988 13,691 16,812 19,887 20,524

(Source: KISDI, 2015)

공  측면에서는 인벤토리(inventory) 확 를 들 수 있

다. VoD 고상품을 매하는 랫폼 사업자로서는 

고상품을 제작하기 해 고상품을 담을 공간인 인벤토

리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는데, VoD 시청 횟수가 증가

하면서 시청 , 시청 , 시청 후 각각 합한 고를 삽

입할 수 있는 인벤토리가 증가하여 고주가 요구하는 

필요 고의 노출 수요를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한 

유료방송사업자로서는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월 

이용료 매출만으로는 성장한계가 불가피하므로, 추가 수

입원으로서 VoD 고는 사업성 차원에서도 활성화 해야 

할 비즈니스 모델로 여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디지털 유료방송가입자 수의 증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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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D 시장의 성장, 이용자의 VoD 서비스 수용성의 증가, 

비용 비 효과 높은 고를 원하는 고주의 수요 증가, 

VoD 시청증가에 따른 고 인벤토리 증가  유료방송

사업자의 매출 한계의 안을 배경으로 VoD 고시장은 

꾸 히 성장하고 있다.

2.2 VoD 고 시장 규제 미비

VoD 고시장의 성장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VoD 

고는 VoD 콘텐츠와 함께 더 많이 노출되면서 향력도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부분의 국가들은 방

송서비스에 한 내용심의 규제를 하고 있으며, 고도 

심의 상에 포함된다. 지상  방송 로그램에의 내용규

제를 하는 이유  하나로는 수용자에 한 강력한 침투

력과 향력 때문이다. 실시간 방송  그에 수반되는 실

시간 고에 해서는 련 법령에서 심의 근거를 두고 

있으나, VoD 콘텐츠 이용 과정에서 송출되는 VoD 고

에 해서는 련 규정이 없고 랫폼 사업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이하에서는 VoD 고 규제 련한 선행연

구를 고찰함으로써 기존 고규제의 문제 과 한계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2.2.1 VoD 고 규제에 한 선행 연구

VoD 고 규제 련한 법령분석에 앞서 VoD 고를 

포함한 양뱡향 방송규제 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기

술발 에 따른 미디어  방송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

고 기존 국내 방송법령은 이를 포섭하지 못하고 과거 규

제체제를 고수하면서 법의 실효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발

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한 연구도 부족

했다는 비 도 있다. 김희경(2010)은 주문형서비스를 포

함한 양방향방송규제에 한 법  규제의 타당성을 고찰

함으로써 당시 VoD 고 문가들과의 인터뷰 등을 바

탕으로 VoD 서비스를 이용한 고 련한 입법 미비에 

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13].

“ 재 양방향 방송 고에 한 방송법상 규제는 법의 

실효성과 타당성의 문제에 있어 의문을 래하고 있다. 

선택형 서비스의 의미와 성격을 반 하지 못하는 법의 

한계로 인해 ‘자막’이나 ‘최 화면’ 등 기본 인 개념 규

정의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미 폐지된 과

거 규제기 의 지침을 재의 서비스 내용에 용하고 

고수해야 하는 문제는 의회유보와 임입법의 한계에 어

남으로써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권오범·한규훈(2014)의 연구도 VoD 고를 포함한 양

방향 고가 통 인 일방향 고의 개념과 특성차원에

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법  규제 면에서 아날로그 식

에 머물고 있다고 비 하 다 [14]. 나아가 양방향 고에 

한 법 ·제도  논의가 2000년  반부터 일 이 시

작되었음에도 양방향미디어와 양방향 고에 한 법  

규제체제의 개편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시하 다. 양방향 고 련한 선행연구들은 공통 으

로 규제완화에만 을 맞추었을 뿐 법 , 제도  타당

성에 한 연구가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2.2.2. VoD 고 규제의 법  근거 부재

통 으로 방송 고 규제는 방송법 제73조(방송 고 

등)를 근거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 조항은 방송 고와 방

송 로그램이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방송 로그램이 실시간 

방송을 의미한다고 보면, 방송 로그램 , 후 는 간

에 송출되는 방송 고 역시 실시간 방송의 일부임을 의

미한다. 한 IPTV법은 방송 고 련 규정을 별도로 두

고 있지 않으며, 동법 제21조(방송 로그램의 구성과 운

용)에서 방송 고 제공에 하여는 방송법의 제73조를, 

실시간방송 고심의 하여는 제32조, 제33조  제100

조를 용토록 하고 있다. IPTV법은 제21조에서의 용 

조항 외에는 고를 언 하고 있는 조항이 없다. 결국 

IPTV 입법 당시 실시간 방송과 비실시간서비스( , VoD)

가 모두 가능하고 그에 따라 고 역시 두 서비스에서 가

능함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IPTV법은 용이

라는 입법기술을 통해 실시간 고에 한 규제 근거만을 

마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방통 가 발간한 

IPTV법  시행령 해설서는 IPTV 콘텐츠사업자(PP)의 

방송 고 규제를 설명하면서 방송법 제73조와 방송법 시

행령 제59조가 근거 규정이며, 개별 PP별로 용 받는 기

존 고규제가 동일하게 용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여기에도 VoD 고규제 련한 언 은 없다 [3].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 원회는 방송법과 IPTV

법 통합을 목 으로 개정한 통합방송법안(2015.11.24. 국

무회의 통과)에서 기존의 방송 고 종류 외에 “8. 그 밖

에 방송통신기술의 발 , 새로운 고 기법의 용 등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유형의 방송 고로서 통령령으

로 정하는 고”를 추가하 는데 이 역시 실시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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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한 새로운 고를 수용하기 한 규정이며 VoD 

고 규제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다만 앞서 언 한 바와 같

이 방송법 시행령 제13조의3(방송채 사용사업 등록의 

자본  요건 용기  등) 제2항 제3호에 주문형서비스 

의미를 담은 표 이 있지만, 역시 직  VoD 서비스를 정

의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VoD 서비스와 그에 따른 

고에 한 법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하기 어렵다. 결과

으로 행 방송법  시행령  IPTV법, 그리고 입법

고 된 통합방송법(안) 모두 실시간 방송 고에 한 규

제 근거만을 마련하고 있으며, VoD 고 규제 련 조문

을 담고 있지 않아 입법미비 상태라고 할 수 있다. 

2.2.3 VoD 고 규제를 한 법  공백의 문제

여기서 VoD 고 규제, 보다 구체 으로는 고 심의

규제를 한 법  공백이 야기하는 문제 을 살펴볼 필

요가 있다. 본 연구는 VoD 고 상행 에 한 규제를 

논하고 있지는 않다. 를 들면, ‘VoD 콘텐츠에 반드시 

고가 있어야 하는가?’ 는 ‘유료콘텐츠를 시청하는데 

왜 고를 시청해야 하는가?’, ‘ 고 편수가 왜 늘어났는

가?’의 문제는 디지털 방송 랫폼사업자의 상행 와 이

용자의 이익 간의 충돌 문제이므로 연구내용을 벗어난 

주제이다. 본 연구는 VoD 콘텐츠 송 ·후에 시청하도

록 하는 고의 내용에 한 부분에 을 두며 구체

인 문제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용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 VoD 시청을 희망하

는 이용자는 VoD 고 내용에 문제가 있어도 송출에 

한 항권이 없다. 를 들면, 고 내용이 어린이  청

소년 등에게 부 합하다고 단될 때 보호자는 고를 

건 뛰거나, 사후 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개선을 요구해

야 하지만 재는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건 뛰기 기능은 셋톱박스(set top box)의 콘텐츠 로딩 시

간  고송출로 신하는 필요가 있는 기술 인 문제

로 인해 강제하기 어렵고, 사업자간 자율규제 방식에서

는 이용자의 민원을 극 으로 처리할 유인이 없으며 

이러한 창구도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 결국 이용자는 

VoD 고에 한 불만이 생겨도 해소할 시스템 부재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설사 민원을 

제기한다고 하여도 규제기 은 조사  고내용 심의를 

한 법  근거 부재로 책임성 있는 기 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둘째, VoD 고를 유치·송출하는 랫폼사업자(주로 

유료방송사업자)들은 자율규제 차원에서 고를 심의 

이나 고주의 자본 향력에 취약하고, 규제투명성이 낮

아 자율규제 운용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

다. 를 들면, 랫폼사업자간 고 유치 경쟁이 불가피

한 상황에서 고주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고, 심의에 문

제가 있는 고를 송출한다고 해서 자율규제 시스템 하

에서는 실효 인 제재가 어렵다. 그러므로 랫폼사업자

들은 보다 많은 고 수주를 해 심의 상의 문제가 내포

되어 있는 고도 송출할 유인을 가지고 있고, 그 결과 

이용자의 이익과 배치되는 결과를 래할 수도 있다. 

VoD 고 심의 문제는 아니지만 유료 VoD 시청 시에도 

고를 송출하는 것은 몰입도가 높아 고효과가 높다고 

단한 고주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유료콘텐츠 구입 시청자들은 이에 해 불만을 표하고 

있어 사회 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셋째, 규제기 은 VoD 고 내용을 규제할 법  근거

가 없어 이용자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갖지 못한

다. 이 때문에 내용이 부 하거나 어린이  청소년에 

해한 VoD 고를 실효 으로 규제하지 못한다. 실시

간 고에서는 송출이 불가한 고가 VoD 시청 시 송출

된다면 일 된 규제가 불가하다. 한 법  근거의 부재

는 규제기 으로서 VoD 고 규제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시장으로서는 법  안

정성, 명확성  측성이 담보되지 않는 문제 을 내포

하게 된다. 즉, 규제의 필요를 요하는 상황에서도 권한이 

부재하기 때문에 규제기 은 비공식 인 방법으로 시장

에 개선을 요구하는 상황은 규제 투명성 차원에서 보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2.2.4 VoD 고 법  근거 마련의 문제

서론에서도 언 한 바 있지만 최근 국회는 VoD 시장 

규모가 확 와 더불어 VoD 시청 시 제공되는 고 등에 

한 규제를 고려하고 있고, 실제 입법화를 추진한 바 있

다. 그러나 VoD 고 련하여 VoD 고의 무엇을 규제

할 것인지에 한 정 한 검토가 이루지지 않은 채 단편

으로 드러난 상에 한 응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실  한계이다. 를 들면, 실시간 방송 고와 같

이 고 행 에 한 규제, 방송 고 내용물에 한 심의 

차원의 규제와 같이 규제 역에 한 단이 필요하다. 

규제 형평성을 고려할 때, VoD 고를 통해 매출을 발생

시키고 있는 디지털 CATV 사업자와 IPTV 사업자에 한

정할 것인지, 기술 으로 동일하지만 이 다른 포털 

 OTT(Over-The-Top) 사업자에 해서도 규제 상으로 

할 것인지 등에 한 합의도 도출하지 못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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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IPTV법, 통합방송법(안)에서 VoD 고에 

한 규제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 부재하기 때문에 사

실상 구속력 있는 규제를 한 법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규제기 으로서 시장 개입의 정당성을 확

보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시장으로서는 

법  안정성, 명확성  측성이 담보되지 않는 문제

을 내포하게 된다. 즉, 규제 필요를 요하는 상황에서도 

규제기 은 비공식 인 방법으로 시장에 개선을 요구하

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VoD 고사업자로서는 

정당성이 결여된 행정행 로 인해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방해를 받는 결과를 유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재 

VoD 고 련하여서는 개별 사업자가 자율규제

(self-regulation)방식으로 운 해오고 있으나 법  구속력

이 없는 상황에서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행 를 제

어할 수 있을 지의 문제나 실제 이용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구제 문제, 제도 개선 등을 담보할 수 있을지에 

한 문제가 논의되어야 한다.

3. 국내 VoD 고 규제 방향

지 까지 국내 VoD 고규제체계가 갖춰지지 못한 

배경과 원인, 그에 따른 문제 을 심층 으로 살펴보았

다. 이러한 시 에서 동일한 사안에 한 해외 주요국들

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가를 사례연구를 

통해 살펴보고, 국내 VoD 고규제의 방향성을 탐색하

는 것은 자연스러운 근방법이다. VoD 서비스는 이용

자가 주도 으로 콘텐츠를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는 

형 인 방송과 통신서비스 융합의 산물이다. 주요 국가

들 간에 융합에 응한 규제 임워크가 상이할 수 있

지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해외 규제기 들의 근법은 

국내 법제도 개선 검토를 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국, 캐나다, 유럽연합(EU), 아일랜드 사례를 통해, VoD 

고 규제 임워크를 심으로 법  근거, 할 규제

기   주요 규제내용을 으로 살펴본다. 더불어 

우리나라 VoD 고 규제를 어떻게 근할 것인지를 입

법론  차원에서 검토하고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3.1 해외 주요국의 VoD 고 규제

3.1.1 국(UK)

(1) 법  근거  할 기

국의 VoD 고 규제의 법  근거는 “시청각미디어

서비스규제 2009(The Audiovisual Media Services 

Regulations 2009)” [15]이다. 동 규제에 의거하여 방송통

신규제기  Ofcom은 VoD 서비스 규제를 한 한 규

제기 을 지정할 수 있고, 지정 이후에도 평가를 통해 규

제기  지정 연장 는 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제

368B조). 한 동법 제368F조(Advertising)에 따라 VoD 

고규제를 할 수 있다. Ofcom은 EU법제와의 일 성을 

해 VoD에 해 콘텐츠에 해서는 공동규제 방식을, 

고에 해서는 자율규제 방식을 채택하 고, 공동규제 

기 으로 VoD 콘텐츠에 해서는 the Authority for 

Television On Demand (ATVoD), 고 콘텐츠에 해서는 

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 (ASA)를 지정한 바 있다 

[2, 16-19]. VoD 고가 업계의 자율 인 규제를 따르지

만, 감독기 인 ASA는 해당 업계가 수해야 할 규칙

(The CAP Code: The UK Code of Non-broadcast 

Advertising, Sales Promotion and Direct Marketing)을 제정, 

공개하고 있다. 동 규칙은 주로 고 콘텐츠에 한 내용

을 담고 있으며 법  구속력은 없다.

(2) 주요 규제 내용

AVMSR 2009이 규정하고 있는 VoD 고규제는 주로 

콘텐츠 내용에 한 규제일 뿐이며, 그 규제 역시 Ofcom

이 직  개입하지 않고 ATVoD에게 규제  리를 일임

하고 있는 상황이다 [20]. 를 들면, 

 VoD 고는 인식 가능해야 하고 간  고

(surreptitious advertising)를 포함하거나 잠재의식 고 

는 역하 고 기법(subliminal advertising techniques) 

사용할 수 없음

 VoD 고는 사람의 건강이나 안 을 해치는 행 를 

부추겨서는 안 됨

 담배 고, 처방에 의해서만 매할 수 있는 약이나 

의료 처치에 한 고는 불가함

 VoD 고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쳐서는 안 되며, 인

종, 성별, 종교, 국 에 기반 한 증오를 불러일으키

는 고는 지됨

3.1.2 캐나다(Canada)

(1) 법  근거  할 기

캐나다 VoD 고 제공 련한 법  근거는 방송규제

정책 2010-190(Broadcasting Regulatory Policy CRTC 

2010-190, 2010.3.29.)으로서, 동 정책결정에 따라 VoD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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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는 VoD 서비스 제공시 고를 제공할 수 있다. 한 

이를 할하는 규제기 은 CRTC이다. 한편 VoD 고 

내용  제공방식에 련한 규제 근거는 캐나다 고심

의기 이며 할기 은 고표 심의국(The Advertising 

Standards Bureau)이다.

(2) 주요 규제 내용

VoD 고규제에 표되는 사안은 VoD 사업자가 VoD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고를 제공할 수 있는가 하는 이

다. CRTC는 VoD 랫폼 사업자가 콘텐츠 수 과 사업 

수행을 해서는 고 제공을 허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

다. 그러나 VoD 랫폼사업자가 직  제작사로부터 콘

텐츠를 구매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방송사업자를 통

해 구매한 콘텐츠를 VoD로 제공할 때에만 고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하 다. 이러한 거래 방식을 도입한 것은 

방송사업자의 재무 인 어려움을 완화해 과 더불어 

VoD 사업자와 방송사업자가 콘텐츠 확보를 한 입찰과

정에서 경쟁을 순화시켜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보았

다. 즉, 유료방송사업자와 지상  방송사업자간의 콘텐츠 

확보 경쟁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캐나다에서 고 제공을 허용 받은 사업자는 캐나다

방송사업자 회(the Canadian Association of Broadcasters)

가 제정한 ‘어린이 상 고 련한 방송규칙(Broadcast 

Code for Advertising to Children)’을 수해야 하는데 

VoD 사업자 역시 이 규칙을 수해야 하며 이러한 의무

는 면허조건에 포함하고 있다.

3.1.3. 유럽연합(EU)

(1) 개

유럽연합의 방송( 고 포함) 정책은 1984년 유럽 단일

방송시장 논의 개시를 한 녹서(Green Paper)에서 시작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7].  당시 성방송으로 인해 국경

을 넘는 방송서비스가 실화 되었지만, 회원국 간 방송

규제 임워크가 각각 달라 조화를 꾀하기가 어려웠

다. 당시 유럽의 방송 련 미( 美) 자가 심해지면서 

이에 항할 수 있는 단일한 방송시장 발 에 한 논의

가 필요한 시 이었기 때문이다. 동 녹서는 방송과 통신

의 융합에 비하여 기통신부문의 자유화와 국가간 국

경 폐지(the liberalization of the national telecommunication 

sectors and the abolition of national frontiers)를 제안하

다. 더불어 녹서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방송 고 법령

상의 조화도 이루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기술하면서 그 

역으로 고, 소수자 보호, 국경을 넘는 TV 서비스에 

한 반론권 등이 제시되었다 [21].

이어 유럽연합은 1989년 소  “국경 없는 TV 지침(TV 

Without Frontier)”을 제정하 고 동 지침은 “자유시장주

의  패러다임”과 “Country of Origin” [22]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i) 유럽작품  독립제작사 작품의 쿼터

제를 통한 활성화, ii) 텔 비  고, 텔 쇼핑, 스폰서에 

련된 규제, iii) 미성년자 보호  공공질서 보호에 한 

규정, iv) 반론권에 한 사항, v) 국가  주요 이벤트에 

한 계권 의무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경 없는 TV 지침은 TV 서비스만을 상으로 하고 

있어 소  융합에 기반을 둔 신규서비스를 포섭할 수 없

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EC는 앞서 국 사례에서 언

한 일 다 에서 일 일 서비스로의 확장, 선형서비스

와 비선형서비스로 나 어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시청각

미디어규제지침(AVMSD)을 제정하게 된다. 

(2) 주요 규제 내용

시청각미디어지침 2007은 VoD를 비롯한 비선형의 주

문형 서비스는 이용자 선택권이나 사회  향력이 통

인 실시간 방송 서비스보다 다고 간주하고 비교  

낮은 수 의 규제를 용한다. 즉, 수평  규제의 원칙에 

따라 통 인 형태의 방송서비스이든지 새로운 형태의 

방송서비스이든지 방송으로 간주하고 규제를 실시하되, 

사회 인 력 등을 기 으로 하여 차별 인 규제를 

기 하고 있는 것이다. 시청각미디어지침은 시청각미디

어사업자의 주 매출원인 고에 한 규제 완화를 담고 

있다. 시청각미디어라는 포 인 정의로 미디어를 규정

하 듯이, 여기에 포함되는 고의 범 도 확 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각미디어 고는 

인종·성·종교·국 에 한 오 조장 지, 어린이 포르

노그래피 유포 지 등 유럽연합기본권헌장에서 담고 있

는 원칙과 건강, 보건  안 에 한 고, 담배, 의약품,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처리에 한 고는 지되며 

[23], 이는 VoD 고 역시 포함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 유럽연합은 AVMSD에서 주문형서비스 련하여 각 

회원국이 자국의 법령체계를 고려하여 공동규제 내지 자

율규제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한편, EC는 2013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디지털단일

시장(Digital Single Market) 실 을 한 16가지 계획  

하나인 AVMSD 개정(안)을 발표하 다 [24]. 통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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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시청은 감소하는 반면, VoD, 동 상 랫폼을 이용한 

시청이 증가하고 EU 회원국 간 는 EU 이외 국가로부

터의 VoD 시청이 증가하는 등 시청각미디어 환경 변화

를 감안하여 AVMSD를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

의 주된 변경 사항은 기존 방송사업자와 OTT 사업자간

의 규제평형성을 맞추는 것과 방송사업자  VoD 사업

자의 고편성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산업의 진흥 인 측

면과 함께, 어린이  청소년 보호, 이용자 보호를 해 

고의 내용에 한 규제는 엄격하게 유지하는 등 이용

자 보호 강화를 담고 있다. 상되는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25].

 방송사업자, VoD 사업자, 동 상 랫폼사업자는 

모두 어린이  청소년에 해한 콘텐츠로부터 보호

 증오를 선동하는 콘텐츠로부터 시민을 보호

 공동규제를 강력히 권고함

 개정(안)은 고 송출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담배 

고 지, 주류 고는 청소년에게 노출 제한하되 

회원국 차원에서 더 엄격한 규제 가능

 음식의 지방, 나트륨, 설탕 고 필요시 EU 치원의 

지침 수

 VoD에서 다수의 어린이가 시청하는 콘텐츠에는 

PPL 등 간 고 제한 

3.1.4 아일랜드(Ireland)

(1) 법  근거  할 기

아일랜드의 VoD 고 련한 법령은 방송규제기  

BAI(Broadcasting Authority of Ireland)가 승인한 사업자간 

자율규제 지침(Code of Conduct On-Demand Audiovisual 

Media Services)을 들 수 있다. 방송 련 콘텐츠, 고 등 

반 인 규제를 집행하는 기 은 BAI이지만 자율규제

지침 집행에 직  개입하지 않고 주문형서비스지침 제·

개정 승인 권한을 가진다. 신 주문형서비스(on-demand 

service) 련 지침 집행을 해 자율규제기 인 ODAS를 

설립하 다. ODAS는 시청각미디어 연합(Audiovisual 

Federation), 기통신  인터넷 연합(Telecommunications 

and Internet Federation), BAI, 아일랜드 고심의기구(the 

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 for Ireland) 등이 함께 참

여한 자율기 이다 [26].

(2) 주요 규제 내용

자율규제지침 상에 나타난 VoD 고 규제 련 주요 

내용은 AVMSD 규정을 동일하고 담고 있으며, 같은 회

원국인 국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동 지침

은 주문형서비스사업자가 콘텐츠 제공과 함께 송출하는 

실질 인 고 행  련하여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사업자 자율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 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3.1.5 해외사례 비교

지 까지 살펴본 국, 캐나다, 유럽연합, 아일랜드는 

주문형서비스제공에 따른 고에 련한 규제기 의 정

책을 명시 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에서 유의 이라고 

할 수 있다. 각 국가의 정책 황을 간략히 비교하면 다

음 표 4와 같다. 해외 주요 4개국은 공통 으로 규제기

이 직  개입하기보다는 자율 는 공동규제 방식을 채

택하고 규제를 집행할 기 을 별도로 설립하고 있다. 

한편, 고 송출 시간이나 방식과 같은 VoD 사업자의 

상업  행 는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어

린이  청소년과 같은 사회  약자 보호  이용자 보호

를 한 고 내용에 한 규제는 강화하는 경향이다.

(표 4) VoD 고 규제 련 해외 주요국 사례 비교

(Table 4) Comparison on VoD Regulation Practice 

in overseas countries 

구분 영국 캐나다 유럽연합 아일랜드

규제
체계

자율규제
규제기관 직접 
개입 없음

지침 제·개정 
승인 권한 보유
자율규제기관 
감독권 보유

자율규제
규제기관 직접 
개입 없음

지침 제·개정 
승인 권한 보유
자율규제기관 
감독권 보유

공동규제 
또는 

자율규제
회원국 
차원에서 
규제

자율규제
규제기관 직접 
개입 없음

지침 제·개정 
승인 권한 

보유
자율규제기관 
감독권 보유

감독
기관

Ofcom/ASA

CRTC/The   

Advertising 

Standards 

Bureau

EC BAI

관련
법령

AVMSD 2007

통신법 2003

The 

Audiovisual  

Media Services 

Regulations 

2009

방송법
Broadcasting   

Regulatory 

Policy CRTC 

2010-190

AVMSD 

2007

AVMSD 2007

European   

Communities(

Audiovisual 

Media 

Services) 

Regulations 

2010

자율
(공동) 

규제
기관

ATVoD -

회원국 
규제기관
에 일임

OD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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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규제목 은 이용자 보호, 역은 심의 심 

VoD 서비스에 수반되는 고시장은 VoD 서비스의 

성장과 함께 유료방송사업자  방송채 사용사업자

(program provider, 이하 PP)에게 새로운 수익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 향후 성장성을 고려할 때 더욱 진해 

나갈 가치가 있는 시장이다. 따라서 규제개입에 있어 그 

역은 해당 고를 시청하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한 

심의에 심을 둘 필요가 있다. 이는 스마트 고 산업을 

육성하고자 추진 인 정책과의 일 성을 확보할 수 있

다는 , 향력 등 다양한 이유로 실시간 방송 고보다 

가벼운 규제 용이 형평성 차원에서 하다는 , 앞

서 살펴본 해외 주요국 규제기 의 근방법에서도 타당

성이 있다는 에서도 그러하다. 특히 실시간 고 규제

와 같이 고의 종류, 제공방식 등을 제한하는 것은 기술 

발 과 시장 성장을 해서도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다만 주문형서비스에 수반되는 고를 제공함에 있어 

고가 불가한 상물인지 콘텐츠가 유해한지, 시청가능 

연령 등을 고려한 고인지에 한 규제는 이용자에게 

직 으로 피해를  수 있다는 에서 주된 규제 역

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용자가 VoD 고를 통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

의 로는 첫째,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VoD 로그램에 

주류 고 등 하지 못한 고가 송출되거나 각종 법

령에서 지하고 있는 고를 낮은 규제 수 를 명목으

로 제공하는 경우는 제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문형서

비스에 수반되는 고 련 이용자의 불만을 살펴보면  

유료콘텐츠를 구매 시 의무 으로 고를 보게 한다거나 

고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아 이용자 입장

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고정책이 표 인 바, 이에 

해서는 건 뛰기(skip) 기능이나 고시청 유인을 제공

하는 등 이용자와 랫폼사업자간 타 할 수 있는 방안

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로딩시간 동안의 고제

공과 같이, 기술  이유와 같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이용자에게 련 설명을 제공하여 항감을 이도록 하

며, 이는 규제차원에서도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3.3 VoD 고규제 입법론

지 까지 격한 성장을 경험하고 있는 VoD 고에 

한 내용심의 규제 련 입법 미비의 문제 과 해외 주

요국의 입법  집행 황에 한 사례 연구를 살펴보았

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의 입법미비 문제 해소를 해 입

법을 제한 근법을 논의하고자 한다. 

오 근(2007)에 따르면 [27], 국내 고규제 련 법체

계는 크게 총 기본법, 분야별규제법제  개별  규제

법제로 나  수 있다. 총 기본법은 “표시ㆍ 고의 공정

화에 한 법률(이하 표시 고법)”을 말하며, 동법에서 

정의하는 고는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  

「 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통신을 통

해 달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표시 고법에

도 불구하고, 개별법령들은 상품과 용역과 련하여 제

각각 고규제 조항을 통해 규제하고 있어 동일한 상

에 하여 2개 이상의 법령이 규제하는 복규제  과

잉규제 문제를 안고 있다. 이시훈 등(2007)은 이러한 

상을 두고 우리나라 고 규제 련 법령은 50개가 넘고, 

법 조항은 일반 으로 구체 이지 못하고 필요에 따른 

일반 인 내용만을 담고 있어 해석에 따라 다른 결론을 

내린다고 비 한다 [28]. 서론에서 언 한 최민희 의원의 

법안 발의 역시 VoD 고  유아  청소년 보호 목

을 달성하기 해 국민건강증진법이라는 개별법을 통해 

주류 고를 못하도록 하려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시훈 

등의 비 과 실제 입법 시도 사례를 고려하여 VoD 고 

규제 목 을 효과 으로 달성하기 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구체 으로 VoD 고 규제를 개별법 는 일

반법 차원에서 포섭하는 것과 지속가능한 규제체계방안 

도출 차원에서 입법론을 검토한다.

3.3.1 개별법과 일반법

(1) 개별법

우리나라 고 규제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규로는 

식품 생법, 약사법, 담배사업법, 의료법, 국민건강증진

법 등이 표 인데, 이는 해당 법률의 용을 받는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 고 규제를 목 으로 한다. 를 들어 

식품 생법 제13조(허 표시 등의 지)에 따르면, 구

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 양 표시, 유 자

재조합식품 등  식품이력추 리 표시에 하여는 허

·과 ·비방의 표시· 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

다. 동 규정에서 보듯 일부 개별법은 해당 고 송출 제

한이 어떤 매체에서 이루어지는지에 한 언 이 없다. 

그 이유는 개별법에서 규정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고 제한은 모든 매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을 

제로 하기 때문에 별도의 이유가 있지 않는 한 매체를 별

도 표기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개별법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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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VoD 고 매체에 한 규정을 포섭하는 것이 불필요

하다는 에서 개별법을 통한 VoD 고 규제 수용은 

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실제 방송 고심의규정, 고

자율심의규정 등을 살펴보면 개별법에서 규정한 고규

제 내용을 공통 으로 담고 있는 것은 모든 매체에서 개

별법 규정을 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일반법

고를 규제하는 일반법으로는 소비자보호법, 독 규

제  공정거래에 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방송법 등

을 꼽을 수 있다. 이들 법률 에 VoD 고 방식을 포섭

하는데 상 성이 높은 것은 VoD 고 서비스의 특징을 

고려하여 단해야 할 것인데, 직 으로 VoD가 IPTV

나 CATV의 부가서비스라는 차원에서 방송법(통합방송

법 포함)에서 포섭하는 것이 해 보일 수 있다. 실제 

VoD 고서비스의 성격이나 해외 사례를 볼 때에도 이

러한 근법이 타당한데 구체 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가) VoD 서비스 특성  사업자 지  측면

실시간 방송서비스에 수반되는 고는 방송콘텐츠와 

함께 실시간으로 송되고, 이에 해 방송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방송 고 내용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VoD 

고는 어떠한지를 논의하기 에 그 다면 VoD 서비스가 

법령상 어디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통상 

VoD 서비스는 방송법에서 말하는 방송서비스가 아니며, 

법 으로는 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서비스로 포섭되

고 있어 부가통신서비스와 함께 송출되는 VoD 고 역

시 기통신사업법으로 규제해야 되지만 련 근거는 부

재한 실정이다. 다만 방송법시행령의 표 과 의미가 유

사하기 때문에 계가 있어 보이나 직 인 표 이 아

니므로 보다 명확하게 VoD를 포섭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해외 주요국은 VoD 서비스가 실시간 방송

서비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사방송서비스로 포섭하

여 련 고에 한 심의규제 문제도 함께 해결하고 있

다. 우리나라도 실시간 방송서비스는 아니더라도 VoD 

서비스를 유사방송 서비스로 포섭하여 해당 서비스의 법

 성격을 명확히 하고, VoD 송출에 수반되어 제공되는 

고에 한 심의 규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이다.

실무 으로는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통합방송법에

서 이를 수용해야 하는데, 재와 같은 시행령이 아니라 

통합방송법에 정의하고 구체 인 것은 시행령 이하로 

임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본 연구에서 

제하고 있는 VoD 서비스는 고정 TV에서 시청하는 

VoD 서비스를 의미한다는 이다. 포털이나 OTT(over 

the top) 동 상 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동 상 시청 

후로 제공되는 고는 포섭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포

털  OTT 사업자는 기통신사업법 상 부가통신사업자

이지만,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유사방송서비스로의 VoD

서비스는 유료방송사업자를 통해 제공되기 때문에 사업

자 지 가 다르기 때문이다. 사실 VoD 서비스와 유사한 

것이 온라인 동 상서비스인데 이용자가 시청 시 과 콘

텐츠를 선택한다는 , 다양한 단말기로 시청할 수 있다

는 에서는 유사성이 있으나, 자는 방송 랫폼사업자

가 마련한 콘텐츠 내에서 제공되지만 후자는 UGC(user 

generated content)를 비롯해 다수의 제공자에 의해 마련된 

콘텐츠라는 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재 방송 랫폼사업자의 VoD와 온라인 동

상이 모두 부가통신서비스로 분류하고 있지만, 자를 

방송법 내 유사방송서비스로 후자는 부가통신서비스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와 련하여, 참고로 유럽사

법재 소의 결은 주목할 만하다. 즉, 동 재 소 

NVoD(near VoD)는 불특정 시청자가 선택할 수 있는 

로그램을 비하고 제공하는 환경을 갖춘 것은 방송사업

자이므로 TV 방송이라는 시각을 제시한 바 있다 [29].

 (나) 규제기 의 문성 측면

실시간 방송 고는 다른 매체 고와 달리 방송통신

심의 원회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동 원회는 방송법 

제32조, 제33조, 제100조에 의거하여 고심의를 해오고 

있다. VoD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주로 CATV 사

업자와 IPTV 사업자이며 이들이 지상 사업자나 PP로부

터 받은 실시간 방송을 심의해오고 있는 규제기 이다. 

동 원회는 방송법, 기통신사업법이 규정한 심의 의

무뿐 아니라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규제토록 하는 고에 

해서도 심의규정에서 포함하고 있어 방송매체에 의한 

고심의를 부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 원회는 실시간 방송서비스  고에 해 심의해

온 문성을 보유한 기 으로 볼 수 있으며, CATV 사업

자  IPTV 사업자가 송출하는 VoD 서비스에 수반되는 

고에 한 심의 역시 동 원회가 수행하는 것이 문

성  일 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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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VoD 고 규제체계 

(1) 행: 사업자간 자율규제체계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행 내용심의 련한 VoD 

고규제는 VoD 고를 송출하는 랫폼 사업자의 자율

규제체계로 운용되고 있다. 기존 연구 에는 사업자의 

자율규제 유지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30]. 사실 자

율규제만으로도 충분하다면 규제비용 발생도 없고 사회

으로도 바람직하지만, 행 자율규제체계에서는 사업

자 심으로 구성된 자율규제기구에서 민원, 분쟁 등을 

이용자 심에서 처리하는 것이 쉽지 않고, 사업자의 자

율 인 규정 수 약이 경쟁압력으로 인해 쉽게 무

질 수 있어 지속가능하지 않다. 특히 이용자와 VoD 업계

의 이해 계가 충돌할 때 이용자를 신하여 산업계와 

의를 해  한 기 이 부재하다는 한계 을 노정하

고 있다. 최근에는 시민단체가 VoD 고 게재 행 에 

한 문제를 사회  쟁 으로 부각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 역시 제도 인 장치 내에서의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2) 공동규제체계(Co-Regulation)

그 다면 어떤 규제체계가 바람직할 것인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VoD 시장이 이제 성장하고 있는 , 자

율규제 체계는 일정한 한계가 있단 을 고려하면 규제

기 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면서도 자율규제의 취약

을 보완할 수 있는 규제체계를 도출하는 것이 요할 것

이다. 규제기 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려는 것은 VoD 

서비스  그에 수반되는 고 련 시장은 기존 통

인 방송만큼 엄격한 규제를 용하기에는 상 으로 신

규시장이고 신이 기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수 가 낮

은 개입이 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자율규제 취약

은 법  구속력이 없고 산업계 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구가 내용심의를 히 할 수 없다는 이므로 일정 

수 에서의 내용심의에 문성을 가진 규제기  개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정책  타 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공동규제방

식(Co-Regulatory approach)의 도입이다. 즉, 시장참여자들

은 자신들이 수해야 할 고 규율을 제·개정 하되, 

할규제기 의 동의를 얻도록 한다. 규제정책 목 이 반

된 자율규제 규정을 수하고 집행하는 것은 규제기

의 임을 받은 제3의 기  는 사업자의 단체가 수행

하도록 하는 것이다. 만일 시장참여자가 해당 규율을 

수하지 않는다면 그 반 행 에 해 규제기 은 벌칙

을 가할 수 있다. 만일 사업자가 제3의 기  결정에 불복

할 경우에는 규제기 이 직  사안을 처리한다. 다만 공

동규제라고는 하지만 법  근거를 두고 규제기 이 일정 

수 의 시장개입이 이루어지는 만큼 VoD 고시장에 

한 사  조사가 요하다. 즉, 해당 시장 내 자율규제체

제가 원활히 운 되고 있는지, 어린이 로그램에 주류

고 송출, 심의규정에서 허용되지 않는 고 송출 등과 

같이 랫폼사업자가 송출한 VoD 고 내용으로 인해 

이용자의 이익이 해된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이용자

의 불만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을 먼  살펴본 후 

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3.3 소결

이상의 입법론  검토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VoD 고는 유사 방송 매체가 추가된 을 감

안하여 개별 법령이 아니라 일반법인 통합방송법에서 포

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통합방송법이 VoD

에 한 명확한 정의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극

복하기 한 입법 과정이 필요하다. 둘째, 입법의 효율성 

차원에서도 개별법령 보다는 일반법령으로 포섭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VoD 고 규제를 해 품목별로 지규

정을 추가하기 보다는 VoD 고를 방송법에서 포섭하고 

규제하는 것이 효율 이다. 특히 방송통신심의규정에는 

각 개별법령에서 규제하고 있는 고규제 내용을 이미 

담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셋째, 법령의 포섭에도 

불구하고 행 사업자간 자율규제체계로 두자는 의견도 

있으나 그보다는 규제기 이 수규정을 제·개정에 한 

동의권, 감독권, 반에 따른 처벌권을 갖고 운용은 사업

자간 자율체계로 하는 공동규제가 바람직하다. 이는 사

업자간 자율규제 체계가 고주 요구 거부를 못하는 등

의 자본에 의해 흔들릴 수 있는 취약 을 보완하기 함

이다. 공동규제는 낮은 수 이지만 규제기 의 시장개입

이므로 VoD 고시장에 한 충분한 사  검토가 선행

되어야 하며, 결과에 따라 진입 여부를 단해야 한다.

Ⅳ. 요약  결어

4.1 요약

본 연구는 VoD 고 시장 성장과 그 향력의 증 에

도 불구하고, VoD 고 규제의 법  근거가 부재함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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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문제 을 탐색하기 해 해외 주요국의 규제동

향을 통한 사례연구를 수행하 다. 한 제기한 문제를 

해소하기 한 근방법으로서 통합방송법 내 유사방송

서비스  련 고 규제에 한 근거를 포함하기 한 

입법론  고찰을 하 다. 주지하듯이 국내 VoD 고 내

용 심의는 개별 사업자의 자율규제 방식에 의해 이루어

져 오고 있는데, 공 자 심의 자율규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로 인해 이러한 규제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해외 주요국 사례 역시 

실시간 방송 고 뿐 아니라 VoD 고에 해서도 법  

근거를 마련하고, 랫폼사업자의 고 매 행 에 

해서는 탄력 이지만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고내용심

의는 엄격해지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VoD 고 규제의 목 은 

이용자 보호이며, 규제 역은 심의 심으로 추진할 필

요가 있다. 이는 스마트 고 산업 육성 정책과의 일 성 

확보, 실시간 고보다는 향력이 어 가벼운 규제 

용이 형평성 차원에서 한 , 해외 주요국의 근방

법 등을 반 한 것이다. 둘째, VoD 고 규제를 한 법

 근거 마련을 해서는 개별법보다는 일반법인 방송법

(향후 통합방송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

다. VoD가 유사방송서비스 성격을 가지며 이를 제공하

는 사업자가 유료방송사업자라는 , 방송 고 심의 규

제를 하고 있는 규제기 의 문성과 다른 고 규제와

의 일 성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셋째, 운용은 시장개

입을 최소화하면서도 자율규제 취약 을 보완할 수 있는 

공동규제(Co-Regulation)를 권고한다. 규제기 은 시장 참

여자들이 수하겠다고 결정한 고규율 제·개정에 한 

동의권, 감독권, 반에 따른 처벌권을 갖고, 운용은 사업

자간 자율체계로 이루어진다. 이는 규제를 함에 있어서 

실시간 방송보다는 공공성이나 사회  향력이 상

으로 낮고 기술 신에 의한 성장성이 높아 규제기 이 

직  VoD 고규제에 개입에 따른 규제비용을 최소화하

고, 심의·집행은 제3기 이나 사업자 단체가 자율 으로 

수행토록 하여 자율성을 최 한 확보해  수 있다는 장

이 있기 때문이다.

4.2 결어

본 연구가 제안한 VoD 고에 한 내용 심의 규제가 

가능해진다면, 고 심의의 사각지 던 이용자보호에 

보다 충실할 수 있을 것이고, 자율규제체계가 가진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의 취약성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유사방송서비스  고에 한 규정 도입 

등 입법을 해 통합방송법을 활용한다면 입법상의 효율

성도 기 할 수 있다. 규제기 의 직 인 개입보다는 

공동규제를 지향하여 신규 산업을 제약하지 않도록 하는 

균형 인 측면에서도 고려해볼만한 사안이라고 보인다.

본 연구가 제언한 VoD 고 심의 규제 방안이 VoD 

고가 가진 시장성을 보장하면서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

하는 균형 잡힌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 다만 향후 VoD 

고 규제 임워크를 수립함에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

은 디지털 CATV, IPTV 사업자가 TV를 통해 제공하는 

VoD 고와 인터넷 포털을 통해 제공되는 VoD 고가 

사실상 기술 인 측면 등에서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인

터넷 포털이나 OTT를 통해 제공되는 VoD 고 역시 

VoD 고 임워크에 포섭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이에 한 보다 심화된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만일 양자

가 법 으로 상이한 지 를 가지거나 향력에서 차이가 

있다면 동일한 규제를 부과하는 것은 하지 않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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